
베트남 세무 및 관세
뉴스

2020년 12월

주목할 만한 내용

01
개인소득세

외국인 계약자세 (“FCWT”)

1. 베트남 시장에서 재화 수출입 및 유통권의 수행에 대한 FCWT; 

2. 상품권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3. 모회사에 지급한 대출이자에 대한 FCWT; 

4. 현지 수출입 (on-the-spot export and import) 형식으로 한

재화판매소득에 대한 FCWT 

무역 및 관세

1. 수출품 가공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에 대한 VAT 환급; 

2. 수출 가공 기업 (EPE)의 지점은 관세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3. EVFTA에 따른 재화의 원산지 증명서

개인소득세 (“PIT”)

1. 해외에서 주택임대소득을 발생하는 외국인은 PIT를

신고해야 함; 

2. 개인 그룹에 대한 PIT 확정신고; 

법인소득세 (“CIT”)

1. 재임대업 (sub-lease)을 추가할 경우 CIT 인센티브; 

2. 외국인 주재원에게 발생한 Covid-19 관련 비용에

대한 CIT 및 PIT 과세;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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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택임대소득을 발생하는
외국인은 PIT를 신고해야 함

일본에서 주택을 임대로 인해

1억VND이상의 연간소득을 얻은 개인

외국인의 경우 재무부의 2015년06월15일

제92/2015/TT-BTC호 시행규칙 제8조 a & 

b 점에서 안내된 PIT 신고절차 및

서류규정에 따라 PIT를 신고해야 한다. 

베트남 PIT는 임대주택이 위치한 일본

세무당국에 신고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은

해당 해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PIT를

근로소득이 발생한 지방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장소)에 직접 관리하는 현지

세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제92/2015/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제01/TTS호 양식의

세금 신고서로 - 신고한다. 제01/TTS호

양식의 [32], [33] 기준은 조세 관리법에

따라 면세, 감면 대상인 경우 외국인이

자체 결정하여 [32] 감면세금 계산을 위한

근거소득 및 [33] 감면세금의 기준에

채운다. 조세 관리법에 따라 세금면제,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이기준들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의 경우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05월30일

제16468/CT-TTHT호 OL 제3조에 따라

진행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 년 11 월 23 일
제101326/CTHN-TTHT호 OL: 일본에서의
주택임대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의무) 

개인 그룹에 대한 PIT 확정신고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 그룹을

대표하는 비사업 개인인 팀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팀장에게 지급할 때마다 10% PIT를 징수한다. 

회사가 그룹의 각개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05/QTT-TNCN호 양식으로

PIT확정신고할 때 제05-2/BK-QTT-TNCN호

양식으로 팀장에게 지급한 총 소득 및 징수한 PIT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연말에 개인은 규정에 따라 PIT확정신고해야 할

대상인 경우 과세연도중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조세당국에 PIT 확정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11월13일 제99064/CT-
TTHT호 OL)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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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업 (sub-lease)을 추가할

경우 CIT 인센티브; 

기업은 자본증가 또는 사업투자

확장 없이 사용하지 않은 사무실, 

공장, 또는 창고의 재임대 사업

활동을 추가할 경우 러한 추가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CIT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다. 

(세무총국의 2020년11월04일
제4703/TCT-CS호 OL)

외국인 주재원에게 발생한 Covid-

19 관련 비용에 대한 CIT 및 PIT 

처리

외국인 주재원에게 (식비, 숙박비

및 생활비등) 호텔격리 비용은

노동계약서상 회사가 주택비용을

부담한 내용이 명시되고 적절하고

충분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CIT 

확정시 공제가능비용에 해당한다.

Covid-19 진단검사 비용은

제78/2014/TT-BTC호 시행규칙

제6조 2.30항의 조건을 충족하면

직원에 대한 복지비용으로

간주되며 공제가능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사가 외국인 주재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격리비용은 외국인

주재원이 받을 이익으로

간주되므로 PIT가 부과된다.

(세무총국의 2020년11월26일
제5032/TCT-CS호 OL)

법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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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장에서 재화 수출입 및 유통권의 수행에

대한 FCWT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 (외국인 계약자) 과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외기업이 상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수출입 및 유통권을 수행하므로 재화를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베트남기업에 판매하면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FCWT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베트남 기업은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제8조, 

4항 , n점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에게 지급할 때

FCWT를 징수하고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0 년 12 월 9 일
제28085 / CT-TTHT호 OL)

VĂN BẢN HƯỚNG DẪN

모회사에 지급한 대출이자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가 해외에 모회사 (외국인 계약자)로부터

자본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된 대출이자는 베트남

FCWT이 부과된다. 베트남 회사는 제103/2014/TT-

BTC호 시행 규칙에 따라 FCWT을 원천징수하고

모회사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모회사가 대출이자를 포기할 경우 베트남 회사가

규정에 따라 해당 대출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0 년 12 월 4 일 제 27648 / 
CT-TTHT호 OL)

VĂN BẢN HƯỚ

VĂN BẢN HƯỚNG DẪN

외국인계약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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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해외기업 (외국인 계약자) 은

베트남에서 상품권을 판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된 경우 베트남에서

FCWT이 부과된다.

베트남 기업은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할때 FCWT를 징수해서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8월
21일 제 77551/CT-TTHT호 OL)

VĂN BẢN HƯỚNG DẪN

현지 수출입 (on-the-spot export 

and import) 형식으로 한

재화판매소득에 대한 FCWT 

외국인 계약자는 현지 수출입

형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로 인한

소득을 발생할 경우 해당소득이

FCWT 과세대상이 되며 CIT 1% 

세율이 적용된다. 베트남에서

상품을 받는 기업은 FCWT를

징수하고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상품판매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부분은 베트남

부가가치세 (“VAT”)가 부관된다. 

베트남측은 VAT를 공제하고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Binh Duong 세무당국의 2020년
11월 30일 제 26877/CT-TTHT호
OL)

VĂN BẢN HƯỚNG DẪN

외국인 계약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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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가공 및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에 대한 VAT 환급

외국 기업과 체결된

가공생산계약에 따라 수출품 가공

및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부품, 보급품 (제13/2008/QH12호

VAT 법령 제 5.20조에 따라 VAT 

과세대상이 아님)을 수입시 VAT를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된 VAT가

과납세금으로 간주되며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으로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의 2020년 11월 24일
제7434/TCHQ-TXNK호 OL)

VĂN BẢN HƯỚNG DẪN

수출가공기업 (EPE)의 지점는
관세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수출가공 구역, 산업단지, 

경제구역에서 설립된

수출가공기업 ("EPE")의

부속지점은 현행규정에 따라

외부와 분리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면 EPE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점들 간에 상품을

거래할 때 관세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0년 11월 26일 제
3450/HQHCM-GSQL호 OL)

VĂN BẢN HƯỚNG DẪN

EVFTA에 따른 재화의 원산지
증명서

EVFTA의 발효일 2020년

8월1일부터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된 EU원산지 재화의 경우

제11/2020/T-BCT호 및

제38/2018/TT-BTC 호 시행규칙의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자는 인보이스, 배달 인수증

또는 재화 정보를 반영하는 기타

상업용 증서 (즉, 선적 통지서를

(delivery note), 건적송장 (a 

proforma invoice),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등) 통하여 원산지를

자체 인증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비고: 선하증권 (bills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airway bill) 

등과 같은 운송서류는 기타 상업용

증서로 간주되지 않는다.

VĂN BẢN HƯỚNG DẪN

2. 베트남으로 수입된 EU 원산지

재화의 경우 원산지 자체 인증에

대한 신고서상 서명:

• 6000 EUR 또는 그 이상인

가치의 재화: REX number가

있는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상 수출자의 서명이

없어도 관세당국에 의해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 6000 EUR 미만인 가치의 재화:

원산지 증명서상 수출자의

수기서명이 있어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상 원산국 신고:

• 원산지 증명서상 EU 원산지로

신고되며 및 특정 한 EU 국가의

이름을 추가로 신고될 경우

원산지 증명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 원산지 증명서상 특정 한 EU 

국가의 이름만 신고될 경우

베트남 지방 관세국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거부하고

EU 유괸기관에 통보하기위해

관세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의 2020년 12월 08일
제7735/TCHQ-GSQL호 OL)

무역및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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